
금융위원회
보도자료

보도시점 2024. 1. 2.(화) 08:30 배포 2024. 1. 2.(화) 08:30

10살 때 헤어진 어머니를 40년 뒤 만나 
15년간 간병…임대주택 거주 허용해야

 - 사망한 어머니 명의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토록 허용해야 -

□ 40년 전에 헤어진 어머니가 뇌경색을 앓고 있음을 알고, 사망 시 

까지 옆에서 보살펴 온 딸에게 어머니의 임대주택 명의를 승계받

아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는 결정이 나왔다. 

   국민권익위원회(위원장 직무대리 정승윤, 이하 국민권익위)는 40

년 전 헤어진 어머니를 다시 만나, 어머니가 사망할 때까지 약 15

년간 간병한 딸에게 어머니의 임대주택 명의 승계를 허용할 것을 

대전도시공사에 의견표명했다. 

□ 신청인 ㄱ씨는 1968년 10살 때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 어머니와 

헤어진 후 약 40년이 지난 2008년경 어머니가 뇌경색을 앓고 

있다는 소식을 듣고, 어머니가 거주 중인 임대주택에서 어머니를 

간병하면서 함께 거주하게 됐다. 

   ㄱ씨는 약 15년간 임대주택에서 어머니를 간병하던 중 어머니가 

사망했고, 이에 ㄱ씨는 대전도시공사에 임대주택 임차인 명의변경을 

신청했다. 

   그러나 대전도시공사는 ㄱ씨가 해당 임대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

않았다는 이유로 임대주택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했고, ㄱ씨는 

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.



□ 국민권익위는 조사 결과, ㄱ씨가 뇌경색을 앓던 어머니를 오랫동안 

간병하면서 헌신적인 역할을 해온 것을 확인했다.

   또한 신용카드 및 교통카드 이용내역, 임대주택 경비원 등의 진술을 

통해 ㄱ씨가 임대주택에서 어머니와 함께 거주해 온 사실을 확인

했다.

   이에 국민권익위는 ㄱ씨가 해당 임대주택에서 어머니와 함께 실제로 

거주한 것으로 보아 임대주택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명의변경을 

허용해야 한다고 의견표명했다.

□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“뇌경색을 앓고 있는 어머니를 15

년간 간병하면서 함께 거주한 딸에게 임대주택 승계가 가능함을 

확인해 준 사례이다.”라며, “앞으로도 형식적인 법 논리의 사각지대

에서 고통받는 국민들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.”라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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